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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
2133-5410

김재창
2133-5424

박용석
2133-5426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

총사업비 총
1,120,000천원

[국비] [시비]
1,120,000천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

사업형태 ☑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☑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서울시, 강북근로자복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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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
3,630,000

(x-)
3,630,000

(x-)
1,120,000

(x-)
△2,510,000

(x-)
△69

민간위탁금 (x-)
120,000

(x-)
120,000

(x-)
120,000

(x-) (x-)

자산및물품취득
비

(x-) (x-) (x-)
1,000,000

(x-)
1,000,000

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

기여

□ 사업근거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○ 강북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8조

□ 사업내용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
○ 규 모 : 연면적 1,857.15㎡(지상 3층)
○ 사업기간 : 2002년~계속
○ 사업내용 :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, 강북근로자복지관

이전에 따른 (구)중부수도사업소 건물 재산이관비 지급
○ 근로자복지관 기능
-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
- 노동법 교육 등 교육사업 추진
- 노동단체 사무공간 등 제공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민간위탁금 ○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
10,000,000원*12월

= 120,000천원

자산및물품취득비 ○복지관 이전 회계이관비(1차)
1,000,000,000원

= 1,00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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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1,120,000

사업계획 접수 .12 민주노총 사업계획서 제출

사업계획 수립 2017.01~2017.01 세부사업계획 수립

관리비 지원 등 2017.01~2017.12 1,120,000 관리비 분기별 교부 및 회계이관 진행

□ 추진경위
○ ‘01.08.07 건물임대차계약 체결(중구 장충동 132 483.6㎡)
○ ‘02.08.07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 수의계약(민주노총 서울본부)
○ ‘02.03.28 근로자복지관 개관(중구 장충동 132 483.6㎡)
○ ‘04.08.07 근로자복지관 1차 재위탁
○ ʼ05.08.07 근로자복지관 이전, 2차 재위탁 (중구 예관동 70-27

747㎡)
○ ‘08.08.07 근로자복지관 이전, 3차 재위탁 (서대문구 충정로2가 78

1,200㎡)
○ ‘11.08.07 근로자복지관 4차 재위탁 (ʼ11. 8. 7 ~ ’14. 8. 6)
○ ‘12.02.22 근로자복지관 이전,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
○ ‘14.08.07 근로자복지관 5차 재위탁(ʼ14. 8. 7 ~ ’17. 8. 6)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근로자복지관 운영비(관리비)를 지원하여 근로자복지관 기능유지와

이용편익 증대 및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추진에 따른 비용.

2017년도에는 근로자복지관 월별 관리비 지원 강북근로자복지관

이전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, 근로자복지관 재계약,

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개소,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등 추진
○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기본계획(노동정책과-3773,16.5.20)호에 의거

시설 공사 및 운영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 이관

필요(재산관리관 변경 포함, 상수도 사업본부 → 일자리노동정책관

노동정책담당관)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(회계 간의 재산 이관)에 따른 유상이관

원칙에 따라 공시지가로 이관

□ 사업추진절차
○보조금 사업계획 제출 (위탁운영자) → 세부지원계획 수립(시) → 사업비

신청(위탁운영자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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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관리비 집행 정산 2017.12 사업별 정산

○근로자복지관 이용자 편의 증대 및 근로자 권익향상에 기여

2014년도 ○근로자복지관 관리비 지원

2015년도 ○근로자복지관 관리비 지원

2016년도
○근로자복지관 운영비 교부

○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 등 진행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-)

160,000
(x-)
0

(x-)
0

(x-)
160,000

(x-)
149,792

(x-)
0

(x-)
10,208

2014
(x-)

120,000
(x-)
0

(x-)
0

(x-)
120,000

(x-)
114,638

(x-)
0

(x-)
5,362

2015
(x-)

3,630,000
(x-)
0

(x-)
0

(x-)
3,630,000

(x-)
120,000

(x-)
0

(x-)
3,510,000


